
경상환자�입원

[질문]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2. 단순 통원불편ㆍ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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